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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라는 사례 

[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6. 선고 2018고단1896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노동조합 지부장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서에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조인한 것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노동조합 내부 절차를 거치

지 않은 밀실합의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보건의료노조 A지부는 2016년 임금ㆍ단체협상에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4급 직원까지 성과연봉

제를 확대하려는 병원에 맞서 11월 10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지부장이던 B씨는 

전날인 11월 9일 밤샘교섭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안을 제외하기로 노사합의를 했다고 발표해 파

업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예고한 당일 병원 측과 비밀리에 만나 성과연봉제 확대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숨긴 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습니다. 

 

대상판결은 “B씨의 월권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단체협

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노조 지부장의 월권행위가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

라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조합원 60명이 B씨를 상

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

지 않은 채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합의를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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